
상담학계는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이하 상
단협) 임원진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교육공지문(이하 1차 공지문)에 담겨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
보를 바로 잡습니다’란 제목의 권고문을 상단협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 내용은 여
러 경로로 한국심리학회, 보건복지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에 전달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상담
학계는 한국심리학회 교육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축사자 및 일부 강의자
가 변경되었고, 내용도 일부 수정되어 새로운 교육공지문(이하 2차 공지문)이 게시되었다. 하
지만 2차 공지문의 내용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1차 공지문보다 더 큰 문제
의 소지를 담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상담학계는 한국심리학회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 

2차 공지문의 그릇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심리학회가 주장하는 ‘근거기반 심리서비스역량강화교육’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에 참여한 세 주체(상담학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가 합의한 공식명칭이 아니며, 한국심리
학회의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이 명칭의 사용을 수정해야 한다. 

2. 1차 공지문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 수련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
이 2차 공지문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추가로 2차 공지문에는 건강심리학회원에 대한 교육과 
이수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실제 상담수련을 받은 상담사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상담수련이 없는 미자격자와 미수련자의 참여는 불가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3. 2차 공지문에는 향후 한국심리학회의 모든 분과회원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참여대상자가 확대될 여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
원사업은 전문 상담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을 전공하는 학회원이 아
닌 모든 분과학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한 성격의 교육
이 아닌 단순히 한국심리학회의 교육으로 한정해야 한다. 

4. 2차 공지문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의 참여 희망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은 전국 사업으로 진행하므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사업 참여의향을 묻는 설문을 진행할 이
유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은 마치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
히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 

5. 상담학계의 권고문을 일부 반영하여 2차 공지문이 조금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진단
명이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으며, 특정 이론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려는 것은 3자간 협의
체(상담학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사업에 대
한 학회원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만일 진단명이 제시된 교육을 진행한
다면, 단순히 한국심리학회의 학술교육으로 한정해야 한다. 

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당초 상담사가 속한 기관이 지자체에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상담사의 신청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차 공지문에는 마치 개인 상담사가 신청하여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 

이에 상담학계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한국심리학회는 합의되지 않은 명칭과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
며, 위에 제시된 여러 사항에 대해 즉각 수정 및 삭제조치를 하기 바란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한국심리학회의 교육내용 및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만 대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 조치해야 한다. 이 사업의 
방향과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엄격히 제지
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준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에 대한 존중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심리학회가 임의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며, 이 사업의 배경 
및 그간 경과에 대한 사항을 전국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넷째, 복지부는 이 사업의 준비를 위해 한국상담학회(상담학계), 한국심리학회, 대한신경정신
의학회가 모여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임을 널리 공표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2024년 4월 1일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임원진 일동


